
별첨2  화재안전조사 안내문   

- 화재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-

화재안전조사 실시 사전 안내문

 평소 화재예방과 재난안전에 지대한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

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경기도에서는 화재시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

보호하기 위하여 「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(화재안전조사)에 

따라 귀 대상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이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 관리 여부, 

화재등의 발생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‘화재안전조사’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 

귀 대상에 화재안전조사팀 방문 시 조사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

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
◇

□ 착안사항
  - (조사일정) 사전 협의(오전 / 오후)     

  - (사전준비) - 해당 시

   · 소방계획서, 자체점검보고서, 자격수첩, 완비증명서, 위험물허가서류 등

   · 건축물(공사현장) 관련 서류, 이용자 특성 및 주변 여건 사전 파악 등

□ 조사내용(건축물 안전관리)

  - (건축물개요) 연면적, 층별현황, 건축물구조 등 

  - (소방 분야) 소방시설, 안전관리자 업무수행, 자체안전관리, 무허가위험물 등

  - (건축 분야) 방화구획, 피난시설 관리상태, 불법건축물, 마감재 등

 고양소방서에서는 언제나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

최선을 다하고 있으니, 귀하께서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

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.

2024. 11. 14.

고  양  소  방  서  장


